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Ⅰ.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461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3. 10. 16.

4. 회부일자 : 2023. 10. 23.

Ⅱ.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

의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1. 취득: 7건

❍ 증축: 5건

- 목  적: 학생배치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증축

·(면동초) 학생식당 미보유 학교로서 교실 배식을 개선하여 질 높

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고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증축하는 사

업



·(가재울초) 통학구역 내 학령인구 지속 증가로 인한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교육공간을 확보하고자 교사동 남측 부지

에 교실(12실)을 증축하고, 기존 시청각실을 학생식당으로 리

모델링하여 급식실을 재배치하고 시청각실을 증축하는 사업

·(수색초) 현재 지하층에 위치한 급식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노후 급식실 현대화 사업으로 위생·안전성 확보 및 질 높은 학

교급식을 제공하고자 교사동 북측 부지를 활용하여 증축하는 사

업

·(방화초) 현재 급식실과 학생식당이 분리되어 있어 노후 급식실 

현대화로 위생·안전성 확보 및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체육관도 병행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

·(방배중) 학생식당 미보유 학교로서 교실 배식을 개선하여 질 높

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고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증축하는 사

업

- 대상교: 서울면동초등학교, 서울가재울초등학교, 서울수색초등학

교,서울방화초등학교, 방배중학교 

❍ 증축(변경): 1건

- 목  적: 자연환경 변화에 따라 대체 진행 할 수 있는 실내 교육공

간 필요에 따라 실내교육장을 증축하는 사업

- 대상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 기부채납: 1건

- 목  적: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수색초 

인근 부지 및 학교시설의 기부채납 협의에 따라 학교용

지를 확보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대상교: 서울수색초등학교



2. 취득 및 처분: 8건

❍ 증개축(공간혁신 사업): 1건

- 목  적: 노후화된 학교환경을 개선하고,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

기 위해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을 추진

- 대상교: 서울고은초등학교

❍ 증개축(공간혁신 사업, 변경): 1건

- 목  적: 노후화된 학교환경을 개선하고,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

기 위해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을 추진

- 대상교: 서울신남초등학교

❍ 증개축(그린스마트 미래학교): 5건

- 목  적: 40년 이상 된 교사동 노후화에 따른 증개축을 통한 “그

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

- 대상교: 서울보광초등학교, 서울용두초등학교, 서울불광초등학교, 

서울인헌초등학교, 서울동신초등학교

❍ 개축(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건

- 목  적: 40년 이상 된 교사동 노후화에 따른 개축을 통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

- 대상교: 서울동명초등학교



Ⅳ.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계획안은 202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461호로 제출되어 2023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

습니다.

❍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

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증축 5건, 증축(변경) 1건, 증개축 7건, 개축 1건, 기부채납 1

건 등 총 15건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의결

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증축의 건

1) 서울면동초등학교 학생식당 증축의 건

❍ 서울면동초등학교(이하 ‘면동초’)의 학생식당 증축의 건은 교실 배

식으로 인한 비위생적인 급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상 3층 규모

(연면적 858.00㎡)의 별동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면동초는 현재까지 학생 식당이 없어 교실배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

교로 2024년 동부교육지원청 학생식당 증축 1순위에 해당되며, 증

축 이후 학생식당 면적은 715.0㎡로서 서울시교육청의 식당 및 조리

장 면적 기준1)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서울시교육청 학교 환경 개선 매뉴얼(2022)
    - 식당 면적 기준: ‘초등학교의 식당 면적 기준[ (학생수/2.0 X 1.20) + (교직원수/1.6 X 1.3)]에 의하  

    면 면동초는 최소 666.7㎡의 면적이 필요함(2025년 준공시, 학생수 1,015명, 교직원수 71명 기준).



❍ 또한 동 증축건은 학생식당 공사비 이외 필로티 설치 및 관련 예산

이 3억 8천 2백만원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학생식당 증축이 기존 

주차장 시설에 이루어져 이로 인한 부족한 주차 대수(4대)를 확보하

기 위한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림-1] 면동초 학생식당 증축 위치

❍ 이와 같이 면동초 학생식당 증축의 건은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식 

환경 개선 기준에 맞게 열악한 학생식당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

로 공공건축심의, 공유재산심의 등의 사전 이행 절차도 모두 완료되

었는바, 사업내용 및 절차적 측면에 있어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서울가재울초등학교 교실 및 시청각실 증축의 건

❍ 서울가재울초등학교(이하‘가재울초’)의 교실 및 시청각실 증축의 

건은 가재울초 인근 개발사업에 따른 과밀학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상 5층 규모(연면적 1,492.00㎡)의 별동을 증축하여 교실 및 시

청각실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가재울초는 2016년 개교 당시 추계한 학생 수보다 실제 학생 수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과밀학급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여 왔으며 학교

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재울초의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현재 급당인원이 27.1명까지 상승2)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표-1] 가재울초 초기 학생수 증가 현황

  (단위 : 실,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학생수 1243 1386 1547 1639 1698 1695 1,732

학급수 55(2) 58(2) 62(2) 63(2) 66(2) 66(2) 66(2)

급당인원 23.5 24.8 25.8 26.9 26.5 26.5 27.1

❍ 동 사업은 교실 증축을 통해 그동안 일반교실로 사용되던 특별교실 

12실을 다시 확보하고, 기존 시청각실을 학생식당으로 리모델링하

며, 기존 시청각실을 체육관동 2층에 증축하려는 것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증축의 필

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동 사업건에 대한 공공건축심의, 공유재산심의 등의 사전 이행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사업 추진에 있어 절차상 별도 문제는 없는 것

으로 생각됩니다.

2)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 학생배치기준
   ※ 가재울초는 혁신학교로 적정 급당인원이 24명임.

  (단위 : 실, 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공립 초등학교 25명 25명 24명 24명 24명 23명

특수학급 6명 6명 6명 6명 6명 6명
다문화 20%이상 22명 22명 22명 22명 22명 22명

혁신학교 24명 24명 24명 24명 24명 24명



❍ 그러나 가재울초는 일반학급 수에 비해 특별교실 수가 현저히 부족

하여 수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입장이나, 현재까지 서울시교육

청은 특별교실 확보 규모와 관련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

아 해당 사업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특별교실 확충 필요성

을 검증할 수 있도록 조속히 특별교실 시설기준에 대한 제도적 보완

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서울수색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의 건

❍ 서울수색초등학교(이하 ‘수색초’)의 급식실, 학생식당 증축의 건은 

지하에 위치한 급식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노후화된 급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상 2층 규모(연면적 780.00㎡)의 별동을 증축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 수색초는 현재 급식시설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위생적인 급식환경 

제공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대상을 

2023년 1순위로 선정하고, 2023년 4월에 사전기획용역을 시작하였

으며, 동 사업은 현재 공공건축심의 및 공유재산심의 등의 사전절차

까지 완료하였는바, 사업 절차상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

다. 

❍ 한편 수색초의 증축 이후 학생식당 면적은 301.0㎡, 조리실 면적은 

250㎡로 현재의 학생 수 및 교직원 수를 기준으로 할 때 학생식당 

및 급식실 면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수색지역 재개발에 따라 

2024년부터는 학생 수가 급증하여 동 사업증축이 완료되는 2026년

에는 학생수가 510명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학생수가 510명일 경우 서울시교육청 학생식당의 기준 면적은 346.6㎡임[학생수: 510명, 교직원(실제 



   따라서 증축된 급식실 및 학생식당 면적(301㎡)이 서울시교육청 기

준(346.6㎡)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추후 재차 공유재

산관리계획 변경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

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3] 수색초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단위 : 실, 명)

구분
중장기 학생배치계획(단위 :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학생수 272 609 551 510 485

학급수 24(1) 27(1) 26(1) 26(1) 24(1)

급당인원 11.8 23.4 22.0 20.4 21.1

4) 서울방화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체육관 증축의 건

❍ 서울방화초등학교(이하 ‘방화초’)의 급식실 및 학생식당, 체육관 

증축의 건은 급식실 및 학생식당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체육 활

동 증진을 위한 실내체육관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지상 2층 규모

(건축 연면적 1,756㎡)의 별동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먼저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과 관련하여, 방화초는 현재 조리실과 

급식실이 분리되어 있어 학교급식의 위생‧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

으로, 급식실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급식실 및 학생 식당 2022년 기

준 증축 7순위에 해당되며, 2024년 기준 사업물량 범위에 포함되었

습니다. 

❍ 또한 증축 이후 학생식당 면적은 378㎡, 급식실 면적은 260㎡로 서

울시교육청의 식당 및 조리장 면적 기준4)에도 부합되어 별도 문제는 

배식인원): 50명]
4)  「서울시교육청 학교 환경 개선 매뉴얼」(2022)
    - 조리장 면적 기준: 급식인원 301명 이상 599명 이하일 경우 최소 250㎡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동 증축을 통해 분리되어 있던 조리실과 급식

실을 통합 운영하여 안전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음으로 체육관 증축의 건과 관련하여 현재 방화초의 체육장 기준

면적은 학생 수 대비 부족한 상황은 아니나, 황사 등 최근 극심한 기

후 변화로 인해 학생들의 실외 체육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내체육관 건립은 필요한 상황인바,  

동 체육관 증축의 건은 체육관 건립 우선순위(2023년 1순위)에 해

당합니다. 

❍ 이와 같이 방화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체육관 증축의 건은 상기한 

바와 같이 증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편, 공공건축심의, 재정투자

심사 및 공유재산심의 등의 사전 이행 절차도 모두 완료되었는바, 사

업내용 및 절차적 측면에 있어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4] 방화초 실내체육관 현황

5) 방배중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의 건

❍ 방배중학교(이하‘방배중’)의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의 건은 교실

배식으로 인한 급식 위생 및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체육관 

건물 필로티 하부에 급식실과 학생식당을(연면적 888.00㎡) 증축하

려는 것입니다.

    - 식당 면적 기준: ‘초등학교의 식당 면적 기준[ (학생수/2.0 X 1.20) + (교직원수/1.6 X 1.3)]에 의하  
    면 방화초는 최소 314.39㎡의 면적이 필요함(2025년 준공시 학생수: 471명, 교직원수: 39명 기준)

  (단위 :  ㎡)

구분
방화초 보유현황 교육부 체육장 설치기준

면적
(A-B)운동장 체육관 계(A) 예상학생수

소요면적
(B)

실내체육관
설치 전
(현재)

8,283 - 8,283 522 3,000 5,283

실내체육관
설치 후
(2025)

7,389 755 8,144 471 3,000 5,144



❍ 현재 방배중은 2003년 본관 1층에 식당이 없는 급식실을 설치하였

으나 시설의 노후와와 학생 식당이 없어 교실배식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급실실과 학생식당을 증축하려는 동 사업은 2022년 강남서초교육지

원청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1순위에 해당되어 2022년에 이미 사

전기획 용역에 착수하였고, 현재 공공건축심의 및 공유재산심의 등의 

사전절차를 완료한 상황으로 절차상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

니다. 

❍ 다만 증축 이후 학생식당 면적은 480.0㎡, 조리실 면적은 260㎡로 

현재의 학생 수 및 교직원 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최소 375.8㎡의 

서울시교육청의 식당 면적 기준과  260㎡의 조리실 면적 기준을 충

족하고 있으나5), 

   동 사업의 증축이 완료되는 2025년에는 학생수가 757명으로 급증

하여 조리실 기준면적은 충족하나 최소 514.4㎡로 규정된 학생식당 

면적 기준에는 미달될 것으로 예측됩니다.6) 따라서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증축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5] 방배중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구분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2023 2024 2025 2026 2027

학생수 589 694 757 705 641
학급수 23(1) 25(1) 27(1) 27(1) 25(1)

급당인원 26.7 28.9 29.1 27.1 26.7

5)  서울시교육청 학교 환경 개선 매뉴얼(2022) (현재기준)
    - 조리실 면적 기준: 학생수 600명 이상 899명 이하일 경우 260㎡
    - 식당 면적 기준: 중학교의 식당 면적 기준[ (학생수/2.0 X 1.23) + (교직원수/1.6 X 1.3)]에 의하   

   면 방배중은 최소 375.8㎡의 면적이 필요함(학생수 549명, 교직원수 47명).
6) 서울시교육청 학교 환경 개선 매뉴얼(2022) (준공기준)
    - 조리실 면적 기준: 학생수 600명 이상 899명 이하일 경우 260㎡
    - 식당 면적 기준: 중학교의 식당 면적 기준[ (학생수/2.0 X 1.23) + (교직원수/1.6 X 1.3)]에 의하   

   면 방배중은 최소 514.4㎡의 면적이 필요함(학생수 757명, 교직원수 60명).



나. 증축(변경)의 건: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대성리교육원) 실내

교육장 증축(변경)의 건

❍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대성리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의 

실내교육장 증축의 건은 학생들의 다양한 수련 활동을 위한 실내교육

장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지상 2층 규모(연면적 1,578㎡)의 별동

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동 증축의 건은 지난 제29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2020.4.29.)에서 

이미 승인된 기존의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지난 2020년 당시 32억 2천 5백만원이었던 총 사업비가 

현재 58억 4천 2백만원으로 증가(81.2%, 26억 1천 7백만원)함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승인 대상이 되었습니다.7)

[표-6] 학생교육원 사업비 증가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증감사유

세부용도
체육관,

다목적교육실
체육관,

다목적교육실
- - 시설단가 상승반영: 1,114,469천원

    (다목적실, 체육관, 신재생에너지, 감리비)
- 법령 강화·변화반영: 142,960천원
  (원격검침 계량기, 제로에너지,설계의

도구현비, 안전대책비용 등)
- 기타공사: 1,360,000천원
   (승강기,기초보강,부대토목 등)

층    수 2 2 -

연 면 적 1,620 1,578 △ 42

예 산 액 3,225,000 5,842,429 2,617,429

7) 「공유재산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

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
에도 또한 같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
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당초 동 사업은 실내교육장 1층 다목적실을 다른 유형(체육장)으로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 대비 100% 이상 증가(65억 3천 

5백만원)됨에 따라 지난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2023.5.30.)

에 변경의 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증축 변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육위원회 심의 과

정에서 체육장으로의 변경에 대한 적정성 및 과도한 사업비 증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동 증축(변경)의 건이 삭

제되었습니다8).

❍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해 실내교

육장 1층의 층고를 조정하고 체육장이 아닌 종전과 같은 다목적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하였고, 

   이에 1층 시설비 면적 단가도 2,938천원에서 2,060천원으로 조정

하여 총 사업비를 23억 1천 8백만원에서 6억 9천 3백만원으로 

30%를 감액하여 16억 2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표-7] 학생교육원 실재교육장 증축(변경) 사업비 증감 비교

항목

2023년 제3차 수시분(제319회 정례회) 2024년 정기분(제321회 정례회)

예산액
(단위:천원)

산출기초(단위: 천원) 예산액
(단위:천원)

산출기초(단위: 천원)

단가 수량 　 금액 단가 　 수량 　 금액

(2층)
체육관

4,636,164

2,938 × 789㎡ = 2,318,082

3,943,422

2,938 × 789㎡ = 2,318,082

(1층)
다목적
교육실

2,938 × 789㎡ = 2,318,082 2,060 × 789㎡ = 1,625,340  

❍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공유재산관리계안에서는 지난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2023.5.30.)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8)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2023.6.27.).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심사보고서.



실내교육장 1층의 용도를 당초 계획(다목적실)으로 변경하여 사업비

를 산출하였는바, 동 사업은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

다. 

❍ 그러나 동 증축(변경)의 건은 이와 같은 사업내용의 변경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당초 사업비(32억 2천 5백만원) 대비 증액비용(81.2%, 

26억 1천 7백만원)이 매우 높은바,

이는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는 별개로 하더라도 사

업 계획 수립 당시 고려되지 않았던 부대토목공사 및 기초보강공사 

등을 위한 사업비가 다시 반영됨에 따른 것입니다.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의 증액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대규모 시설사업 시행 시 사업계획 단계에서 

필요한 사업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 기부채납의 건: 서울수색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 공작물 기부채납

의 건

❍ 서울수색초등학교(이하 ‘수색초’) 토지 및 건물, 공작물 기부채납

의 건은 수색6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수색초 학교부지의 정형화 및 

교육활용 공간확보를 위해 토지 및 학교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것입니

다. 

❍ 동 사업의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동 사업의 경우 2020년 5월에 조

합의 학교 토지(377㎡) 무상제공에 대한 사업변경 고시가 이루어졌

고, 2021년 7월에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2023년 8월에는 학교와 조합 간 수색초 토지 및 학교시설 기

부채납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표-8] 기부채납 주요 추진 현황

일정 추진 현황

2020.5.
• 사업변경인가서(변경고시 8차 ~ 10차)
  : 사업시행계획 정비기반 시설 학교 377㎡

2021.7.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 (수색초 학교부지정비 및 신축 공사)

2023.8. • 서울수색초등학교 토지 및 학교시설 기부채납 협약 체결

❍ 기부채납과 관련한 그간의 사업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기부채납 목록

(토지, 건물, 공작물)중 토지는 교육청의 공유재산심의 및 의회의 공

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후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으로 현재 별도의 문

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교육청 토지내에 기부채납대상인 건물(보안관실, 창

고) 및 공작물(옹벽, 교문 등) 건축시 사전에 의회의 공유재산 심의

를 받아야 하나, 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21년에 

조합측과‘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후 2021년 8월 보안관실 

등의 공사를 시작하였고, 현재는 모든 건물 및 공작물이 설치된 상황

입니다. 

❍ 이는 기부채납대상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한 건축이 시의회의 공유재

산관리계획안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중

요재산인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결정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

립하고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채납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

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9)

❍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조합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도 없

이 시설물을 착공하는 등 절차 위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으로부터 건축물 착공신청서를 받고 지자체에 건축물대장 생성 

9) ‘2022년 공유재산 업무편람’, 행정안전부(2022.6.) 21쪽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요재산인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결정

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채납하여야 함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축물 대장기재까지 완료하였는바,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 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절차 위반 사태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당시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 등을 통해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9] 기부채납 주요 추진 현황

[표-10] 기부채납 건물 및 공작물 목록

10) 2023년 공시지가기준

구분 위치 면적 재산가액

토지 수색동 124-1 등 11개 번지 377㎡ 2,194,140천원10)

건물 보안관실, 창고 77.13㎡ 교육청 시공단가
기준 산정공작물 옹벽, 교문 등 -

연번 재산목록 면적(㎡) 재산가액
(단위: 천원)

1 보안관실 27.69 50,617

2 창고 49.44 90,376

3 옥외테크 12.0 10,890

4 옹벽 436.27 337,673

5 교문 2개소 61,443

6 옥외 가로등 7개소 49,178

7 전기차 충전기 2대 43,000

합 계 643,178



[표-11]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현황

라. 증개축의 건

1) 서울고은초등학교 공간혁신 증개축의 건

❍ 서울고은초등학교(이하‘고은초’)의 공간혁신 증개축의 건은 개교한

지 50년 이상된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증‧개축하기 위해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연면적 8,527㎡)의 별동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 공간혁신 사업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교육부에서 시행한 노후

화된 학교를 증개축 및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현재 8개교11)가 선

11) 공간혁신 사업 대상 학교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지원청 급 학교명 대상건물 건축연도 (예정)사업비 사업유형
1 서부 초 고은초 본관동 1971 30,480 개축

2 남부 초 구로초 본관동, 별관동 1964 27,946 개축

3 남부 중 오류중 본관동 1976 17,935 개축

4 북부 초 노원초 본관동, 후관동 1973 27,973 개축

5 북부 특수 도솔학교 본관동 외 1992 11,805 리모델링



정되어 있고 고은초는 그 중 1개교에 해당됩니다. 

❍ 고은초는 2019년에 공간혁신 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0년 4월에 

사전기획용역을 실시하고 2021년 5월에 공공건축심의를 받았으나, 

사전기획12)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문제13), 임시 교사동 설치 등에 

따른 학생 안전 문제, 타기관 소유토지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문제 

등으로 재심의 결과를 받아 사업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 이후 고은초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사전기획용역 

재실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국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 등의 절

차를 거쳐 2023년에 공공건축심의를 다시 받은 상황입니다.

[표-12] 고은초 공간혁신 증개축 주요 추진 현황

❍ 이처럼 동 증개축 건은 사업 시행 초기에 사전기획 용역을 실시했음

에도 불구하고 사전기획의 부실 등으로 공공건축심의를 통과하지 못

연번 지원청 급 학교명 대상건물 건축연도 (예정)사업비 사업유형
6 강서양천 초 신남초 본관동, 서관동 1983 43,530 개축

7 동작관악 초 영본초 본관동 1967 29,360 개축

8 성북강북 중 종암중 본관동, 별관동 1981 14,738 리모델링

합  계 203,767

12) 사전기회 미비하므로 사전기획 전면 재실시 필요
13) 전면 개축사업을 위하여 건폐율 및 용적율 상향이 요구되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필요

일정 추진 현황

2020.4.~2020.10. • 공공건축 사전기획용역 실시

2021.5. • 제5회 공공건축심의 (부결)

2021.12.~2022.10. • 공공건축 사전기획용역 재실시

2022.9.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 고시

2022.12. • 국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학교시설 개축) 최종 승인

2023.4. • 제3회 공공건축심의 (원안채택)

2023.7.
• 정기3차 중앙투자심사(조건부)
  - 공사기간 내 운동장 학생 임시배치에 대한 구체적 학생 안전대책 마련  



하면서 사전기획 용역을 재실시하게 되었고 이에 사업 추진이 크게 

지연되었습니다.

- 다행히 현재는 공공건축심의, 재정투자심사 등의 사전절차가 완료된 

상황이나,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시설사업 추진에 있어 계획 수립 단

계인 사전기획의 내실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

다.

❍ 아울러 2023년 7월에 시행된 중앙투자심사에서는 동 증개축 건에 

대해 공사 기간 중 모듈러교사 설치 시 학생의 안전대책 마련 등을 

조건부 의견으로 제시한바, 서울시교육청은 공사 기간 중 학생 안전

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관련 사항 등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 서울신남초등학교 공간혁신 증개축(변경)의 건

❍ 서울신남초등학교(이하 ‘신남초’) 공간혁신 증개축(변경)의 건은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증개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상 1층, 지상 4층 

규모(연면적 11,803㎡)의 별동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동 증개축의 건은 지난 제29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2020.6.30)에

서 이미 승인된 기존의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지난 2020년 당시 296억 5천 7백만원이었던 사업비가 

현재 435억 3천 2백만원으로 46.8%(138억 7천 5백만원) 증가함

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대상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14)

14) 「공유재산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

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
에도 또한 같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표-13] 신남초 사업비 증가 현황

❍ 동 증개축의 사업비가 증가한 가장 큰 요인은 당초 사업비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한 대지 높이차로 인한 부대토목공사, 구조공사, 보강공

사 등의 사업비가 64억 1천 8백만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 동 사업의 증가원인은 2020년 당초 공공건축심의에서 대지 높이 차

이 해소를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 부대토목공 사비 등이 크게 증가하

게 되었고, 동시에 설계용역 기간 동안 증축 단가 등이 상승되었기 

때문입니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
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단위: ㎡, 명,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증감사유

세부용도 교육시설 교육시설 -
-개축 단가를 증개축 면적에 일괄적용: 

 3,460,635천원

-꿈담교실 1학급 증설: 30,000천원

-지하주차장 시설단가 상승반영: 2,237,332천원

-대지높이차로 인한 기타보강공사: 5,976,731천원

-단계별공사에 따른 장비이설: 441,436천원

-신재생에너지: 464,567천원

-각종인증관련비용: 29,429천원

-공사현장안전점검비용: 20,000천원

-설계경제성검토: 66,457천원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 20,000천원

-건설사업관리용역: 2,600,000천원

-설계비: △1,471,680천원(개축단가에 설계비 포함)

층    수
지상4층
지하1층

지상4층
지하1층

-

연 면 적 11,510 11,803 293

예 산 액 29,656,668 43,531,575 13,874,907



[표-14] 신남초 사업비 증가 현황

구분 항목
증액

(c=a-b)
(단위:천원)

[변경]2024년 
정기분(제321회 정례회)

[당초]2020년 
수시분(제295회정례회)

예산액(a)
(단위:천원)

예산액(b)
(단위:천원)

공
사
비

개축

개축공사
3,460,635 25,695,131 22,234,496

증축공사
꿈담교실

2,267,332 6,620,000 4,352,668꿈정원
지하주차장

기타
공사

부대토목공사

5,976,731 5,976,731

　-
조경공사 　-
기계공사 　-
가설공사 　-
구조공사 　-
보강공사 　-
장비이설 441,436 441,436 　-

신재생에너지 464,567 2,062,391 1,597,824

소계 12,610,701 40,795,689 28,184,988
인증

수수료
각종인증관련

비용 29,429 29,429 　

용역비

공사현장안전
점검비용

2,706,457 2,706,457 　

설계경제성검토
(VE)

통행안전관리
대책비용

건설사업관리
용역

설계비 설계비 -1,471,680 　 1,471,680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 소요액 13,874,907 43,531,575 29,656,668

❍ 한편 증개축 완료 이후 신남초 학생배치계획을 살펴보면, 급당 인원

이 2027년 30.9명, 2028년 29.9명, 2029년 27.1명 등으로 증개

축 이후 지속적으로 과밀학급이 예측되는바, 

   준공 이후에도 학급신설 등의 요구가 발생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실시 설계 등에서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5] 개축 완료 후 신남초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3)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의 건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보광초, 용두초, 불광초, 인헌초, 동신초) 증개

축의 건은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건물을 증개축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 중 ‘용두초’, ‘불광초’, ‘인헌초’, ‘동신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사업 방식을 

‘BTL’로 계획하여 제출되었으나,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 당시 ‘BTL 사업 방식의 적정성’ 

문제로 2022년 및 2023년‘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

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이 부결되고, 이에 ‘서울특별시교육

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15)’및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16)’에서 4개교(용두초, 불광초, 인헌초, 

동신초)가 삭제된 바 있습니다.

❍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BTL 사업 방식을 변경하여 금번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서는 4개교(용두초, 불광초, 인헌초, 동신초)에 대한 사업 

방식을‘재정사업’으로 변경하여 계획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15)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2022.11.29.).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6)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2023.7.15.).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심사보고서.

학교명 구분
중장기 학생배치계획(단위 :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신남초

학생수 960 1,003 1,021 1,075 1,052 1,018 923 860

학급수 40(2) 40(2) 40(2) 40(2) 36(2) 36(2) 36(2) 36(2)

급당인원 25.3 26.4 26.9 28.3 30.9 29.9 27.1 25.3



❍ 이와 관련하여 먼저 용두초 외 3개교(불광초, 인헌초, 동신초) 개축

의 건은 사전기획용역, 공공건축심의 및 자체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

차가 이행된바, 절차적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용두초, 인헌초, 동신초는 공사기간 중 기존의 교사동을 그대로 

사용할 계획에 있어 공사로 인한 학생배치계획 상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반면 불광초는 동 개축의 건을 진행함에 있어 공사기간 중 모듈러 교

실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명회 당시 

증개축 동의만 받았을 뿐 민감한 모듈러 교사 설치에 대해 설문조사

는 실시하지 않은 상황인바, 서울시교육청은 불광초의 경우 모듈러 

교실에 대한 학부모 등의 사전적 의견수렴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됩니다. 

❍ 한편 보광초는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학교로, 2025년 

공사가 시작되면 학생들을 인근 학교(이태원초등학교, 서빙고초등학

교)로 분산 배치하고 휴교할 예정입니다. 

- 분산배치 이후 인근 학교들의 학급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이태원초

등학교의 경우 1개 학급을 증설할 경우 2025년~2027년 학급당 평

균 학생수가 19.5명이며, 서빙고초등학교는 현 학급규모에서 2025

년~2027년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0.4명으로 보광초 휴교 이후 학

생 분산 배치에 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6] 보광초 학생 전원 이태원초 분산배치 했을 경우

2023학년도 학급편성
구분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 급당인원 2023 2024 2025 2026 2027



[표-17] 보광초 학생 전원 서빙고초 분산배치 했을 경우

2023학년도 학급편성
구분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 급당인원 2023 2024 2025 2026 2027

서빙고초 375(10) 21(2) 19.7

배

치

전

학생수 387(14) 349(14) 308(14) 287(14) 263(14)

학급수 21(2) 19(2) 17(2) 16(2) 16(2)

급당인원 20.4 20.5 20.5 20.5 18.8

배

치

후

학생수 387(14) 349(14) 440(14) 358(14) 292(14)

학급수 21(2) 19(2) 21(2) 20(2) 18(2)

급당인원 20.4 20.5 23.1 19.9 18.3

라. 개축의 건: 서울동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의 건

❍ 서울동명초등학교(이하 ‘동명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의 건

은 상기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사업 중 4개교(용두초, 

불광초, 인헌초, 동신초)와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

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

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BTL’사업으로 제출되었으나 사업방식 

문제로 사업이 삭제되어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재정사업’으

로 변경되어 제출되었습니다.

❍ 동 사업은 개축 공사기간 중 모듈러 교실을 활용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사전기획 단계에서 동명초의 모듈러 교사 설치

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72%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히고 있습

니다. 

2023학년도 학급편성
구분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 급당인원 2023 2024 2025 2026 2027

이태원초 239(7) 17(2) 15.9

배

치

전

학생수 235(19) 221(19) 219(33) 212(33) 198(33)

학급수 17(3) 15(3) 16(4) 16(4) 15(4)

급당인원 16.8 18.4 18.3 17.7 18

배

치

후

학생수 235(19) 221(19) 351(33) 274(33) 250(33)

학급수 17(3) 15(3) 18(3) 18(3) 18(3)

급당인원 16.8 18.4 23.4 18.3 16.7



   그러나 해당 설문조사는 실제 전체 학부모 850명과 전체 학생수 

733명 중 학부모 22명, 학생 21명, 교사 14명 만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17) 현재 모듈러 설치에 대한 충분한 동의가 있

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교육청에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의회에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별도

의 설문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사업 방식만 변경하여 안건을 제출하였

는바, 사업 추진상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고려하여 재동의를 먼저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상으로「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 서울특별시교육청(2022.10.). ‘동명초등학교 개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전건축기획’.



관 계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2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
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
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
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
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
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

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

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

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

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

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
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
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삭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